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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합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강2013 132 (

간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), (

인강 추행 폭 범죄 처벌등에 특),

법 장 인 계등추행( )1)

고 인

주거

등 지

검 사 구태연 소 동 공( ), ( )

변 인 변 사 국( )

사법연 생 국( )

결 고 2013. 10. 2.

고인 징역 월에 처 다3 6 .

고인에게 시간 폭 료 그램 이 를 명 다80 .

1)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 계등추행 죄명이 누락 었다2013. 7. 25. ‘ ( )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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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해자 여 같 동 에 살고 있는 이웃지간인 신지체( , 26 ) ,○○○

장 인인 해자 어 니 장 당 등 리해 다는 명목 해2 ●●●

자 집 시 드나들며 해자도 신지체 장 인이라는 사실 게 자3

해자 모 가 고인 신뢰 고 지 고 있는 상태임 이용 여 해자를 상

욕 충족키 마 었다.

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강 추행 장 인 계등추행1. ( , )

가 고인 여름 날짜미상 후경 해자 주거지 에 해자. 2012. , ○

당시 가 집에 자 있는 것 고 그 를 추행 마 고 침 에( 25 )○○

다 해자에게 벗 라고 했다가 해자가 싫다 고 말 며 거부“ ”………

나 계속 여 번만 보여달라 조 만 보여달라 며 사 듯 벗 라고 강“ , ”

요 여 신장 인 여 단 이 떨어지는 해자 스스 벗게 후 ……

써 신지체 인 해자를 추행 다3 .

나 고인 여름 날짜미상 토요일 후경 해자 주거지 에. 2012. ,

해자가 컴퓨 게임 고 있 시끄러운 소리가 나 다 는 계를 고 집“ ”

들어간 다 마침 해자가 지를 입고 있는 것 보고 간 욕 일,

해자를 추행 마 고 그 다가가 갑자 상 가슴,

주 르며 만지고 허벅지를 손 쓰다듬는 등 폭행 여 신지체 인 해자를 강3

추행 다.

다 고인 여름 날짜미상 후경 해자 주거지 에 해자를 추. 2012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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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마 고 집 들어간 다 마침 해자가 자 컴퓨 게임 고 있는,

것 견 고 그 다가가 갑자 자신 얼굴 해자 얼굴에 고

그 얼굴에 고 회에 걸쳐 볼에 뽀뽀를 는 등 폭행 여 신지체 인 해2 3

자를 강 추행 다.

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강간2. ( )

고인 늦 여름 시간 미상 후경 해자 주거지에 에 평소2012. ,

마찬가지 해자 집 여 마침 해자가 에 자 있는 것 견 고

그 를 강간 마 고 갑자 침 에 있는 해자를 뒤 쳐 침 에,

어뜨린 다 그 지 티를 내 다 이 해자가 지 말라 며 양손. , “ ”

며 고인 가슴 쳤 나 고인 해자 양쪽 어깨를 찍어 눌러 항

억 여 항거불능 후 자신 지 티를 내리며 임신 면 겠지 번, “ ,

해보자 라며 를 삽입 고 나 해자가 삼 이나 작 엄마 리겠” “

다 고 말 자 이에 겁 어 추었다 이 써 고인 신지체 인 해자를” . 3

폭행 여 간 고자 나 그 뜻 이루지 못 고 미 에 그쳤다.

생략( )

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택1.

구 폭 범죄 처벌 등에 특 법 법 부 개(2012. 12. 18. 11556

것 이 같다 조 항 조 법 조 장 인 강간미, ) 6 1 , 14 , 297 ( ,

징역 택 구 폭 범죄 처벌 등에 특 법 조 항 법 조), 6 3 , 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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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장 인 강 추행 징역 택 구 폭 범죄 처벌 등에 특 법( , ), 6

조 항 장 인 추행 징역 택6 ( , )

미 감경1.

법 조 항 조 항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25 2 , 55 1 3 { (

인강간 죄에 여) }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 과 범 이 가장 거운 시37 , 38 1 2 , 50 [ 1.

나 항 재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강 추행 죄에 에 경. ( )

합범가 다만 폭 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강간 죄에, ( )

그것에 다]

이 명1.

구 폭 범죄 처벌 등에 특 법 조 항 본16 2

법 상 처단 범 징역 월1. : 3 6 ~ 45

양 에 른 권고 범2.

결[ ]

장 인 강간미 시 범행이 미 에 그쳐 양 이 용 지 니 다- : .

장 인 강 추행 각 범죄 일 장 인 이상 상 범죄- : , , (13 ) ,

2

장 인 추행 범죄 일 장 인 이상 상 범죄- : , , (13 ) ,
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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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 역 권고 범[ ]

장 인 강 추행 각 본 역 징역 월- : , 2 6 ~ 5

장 인 추행 본 역 징역 월 월 추행이므 량- : , 1 3 ~ 2 6 (

범 상 과 감경1/2 )

권고 범 징역 월 이상 양 이 어 있지 폭[ ] : 3 6 [

범죄 처벌등에 특 법 장 인강간 죄가 있 므 권고 범 만 고( )

그 이 처단 그것보다 낮 므 처단 에 른다, ]

고 결 징역 월3. : 3 6

이 사건 범행 고인이 신 인 장 를 가진 해자 그 어 니 경 생

리해 주는 것 해자를 여러 차 에 걸쳐 추행 고 강간 다가 미 에

그 것 죄질이 좋지 고 해자가 겪었 신 인 고통 등 고 면 고인, ,

에게 그에 상 는 책임 어야 함이 마 여 고인에 실 고는 불가,

다.

다만 고인이 나름 잘못 뉘우 면 고 있는 동종 범죄 처벌,

이 없는 그 에 고인 연 가족 계 범행 동 범행 후 황, , , ,

등 이 사건 공 과 에 나타난 양 조건이 는 여러 가지 사 들 종합 여 주

과 같이 다.

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여 죄 결이 는 경우 폭 범죄 처벌

등에 특 법 조 항 신상 보 등 상자가 므 같 법 조에42 1 , 43

라 주소지를 는 경찰 장에게 신상 보를 출 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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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청소 보 에 법 조 항 조 항 각 단 에 공개명· 49 1 , 50 1

과 고지명 외사 나 규 그 에 신상 보를 공개 여 는 니‘

특별 사 이 있다고 단 는 경우에 해당 는지 여부는 고인 연 직업’ , ,

재범 험 등 행 자 특 당해 범행 종 동 범행과 결과 죄 경, , , ,

등 범행 특 공개명 는 고지명 인 여 고인이 입는 불이익 도,

상 는 부작용 그 인해 달 있는 동 청소 상 범죄 효과, ․

범죄 부 동 청소 보 효과 등 종합 고 여 단 여야 다·

법원 고 도 결 등 참조( 2012. 1. 27. 2011 14676 )

법리 이 사건 종합 여 있는 다 과 같 사 들 즉 고인이,

동종범죄 인 사 처벌 이 없는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뉘우 면,

나름 고 있는 그 에 이 사건 경 범행 후 황 고인 가족, ,

계 등에 추어 보면 고인 신상 보를 공개 고지 여 는 니 특별 사, ,

이 있다고 단 므 동 청소 보 에 법 조 항 단 조, 49 1 , 50‧

항 단 에 여 고인 등 신상 보에 공개 고지를 명 지 니 다1 .

재 장 사 신 재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이나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


